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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분야 젠더거버넌스:
미국과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 정책*

1)정인경**

<국문초록>

여성과 과학기술의 괴리는 여성을 배제해 온 역사를 빼놓고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1960년대 말 서구에서 부상한 2세대 페미니즘은 여성과 과

학기술을 매개하는 이론적·실천적 시도를 발전시킨다. 페미니스트 과학

연구와 성 평등 정치의 확산이 그것이다. 본 논문은 이를 배경으로 출현한 

미국과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을 분석한다. 미국의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은 명시적으로 동등기회를 추구하는 동시에 여성의 과소대표를 구조

적 불의로 인식하고 이를 시정하려는 적극적 조치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

국의 여성과학기술인 정책 역시 성 평등 정치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그 내

용에서도 여성과학기술인의 수를 늘리기 위한 적극적 조치의 형태를 보이

지만 공식적인 정책에서는 여성 인력의 효율적 활용 논리가 지배적이다. 

본 논문은 이를 젠더주류화에 내재한 일반적인 위험으로서 성 평등 의제

의 변용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변용을 통한 제도화는 평등의 제고에서 

실효성이 낮은 데 비해 성 평등이 완수되었다는 착시효과를 유발할 수 있

다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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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미국에서는 1980년 ‘과학공학 동등기회법’이 만들어지면서, 한국에서는 

2002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과학기

술과 여성의 괴리를 다루는 정책이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본 논문은 이러

한 정책의 도입과 실행을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여성

과학기술인 정책은 외견상 과학기술 정책의 일부이지만 그 도입 배경이나 

내용을 보면 여성정책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논문

은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을 여성운동의 성장과 제도화라는 거시적 맥락 속

에서 살펴보고 그 의의와 한계를 짚어보고자 한다. 

서구에서는 2세대 페미니즘이 부상한 이래, 1970년대부터 정부정책에 

여성운동의 문제의식이 이식되고 실행되는 제도화 과정이 나타난다. 또한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성 평등(gender equality)의 제도화는 세계적인 추

세로 부상한다. 젠더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로 대표되는 이 현상은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을 이해하는 데에서도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여성과학기술인 의제가 수용되는 과정을 세계적인 성 평등 의

제의 부상과 젠더거버넌스(gender governance)의 작동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은 동등기회 실현으로 요약되는 소극적 평등의 내

용뿐만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의 ‘땅 고르기’에 비유되는 적극적 조치

(affirmative action) 같은 실질적 평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과

학기술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능력주의(meritocracy)의 원리가 잘 작동

하므로 성이나 인종 등에 따른 특혜나 불이익이 존재할 수 없다고 인식된

다. 표준적인 과학관에서 주장하듯이 연구자의 생물학적·사회적 특성이 

과학기술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특정 집단을 우대하는 정책은 



과학기술 분야 젠더거버넌스 ∙ 9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과학기술 분야의 적극적 조치를 정당화

하려면 동등기회와 공정한 경쟁에 기반한 능력주의의 원리가 현실에서 작

동하지 않음을 보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페미니스트 과학연구의 이론적 기여가 중요하다. 젠더를 

주요 분석 개념으로 삼아 사회적 활동으로서 과학에 내재한 젠더 편향을 

다뤄온 페미니스트 과학연구에 따르면 과학과 여성의 괴리는 역사적이고 

제도적인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페미니스트 과학연구는 또한 기존의 지

식에 내재한 젠더 맹목이나 편향을 지적하면서 지식의 생산 및 향상을 위

해서도 성 평등의 진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과학기

술의 능력주의 및 수월성에 내재한 ‘남성성’ 규범을 드러낸 페미니스트 과

학 연구의 논의를 참조하여 현 시기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의 이론적 정당

화 근거를 살펴볼 것이다.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의 정치적·이론적 배경에 관한 이상의 두 논의를 

바탕으로 이어지는 절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을 

검토해보고 그것의 특징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먼저 교육과 고용에서 여

성의 권리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에서 여성의 과소대표를 시정하려는 미국

의 정책을 살펴본다.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은 그 도입 단계부터 현

재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과학공학 동등기회법 및 관련 정책을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을 검토하는 작업은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의 한국

적 변용을 평가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최근 미국과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은 공히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적 자원의 완전한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정당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책은 명시적으로 동등기회를 목표로 

하며, 동시에 구조적 불의를 인정하고 이를 시정하려는 적극적 조치의 성

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은 성 평등 

정치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적극적 조치의 형식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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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평등의 추구는 회피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성 인력의 육성과 

활용이라는 주장만 두드러진다. 성 평등 의제의 변용을 통한 포섭을 보여

주는 이 같은 현상은 젠더주류화로 대표되는 개입의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 조치로서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그 정당성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과학기술과 여성 

페미니스트 과학연구는 과학사회학·과학사·과학철학의 문제의식에 뿌

리를 두고 있으며 과학의 사회적 성격을 다룬다는 점에서 과학기술에 관

한 인문·사회과학적 접근과 공통적이지만, 사회적 성역할 규범을 가리키

는 젠더를 주요 분석 범주로 삼아 과학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특히 그것은 합리성·객관성·중립성을 표방한 과학기

술이 그 이론과 실천 면에서 젠더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과학

기술의 발전과 활용에서 나타나는 젠더의 작용을 다뤄왔다. 

이 절에서는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의 유용한 분석적 참조점이라고 할 

수 있는 페미니스트 과학연구를 크게 세 주제로 나눠 개관해보도록 한다

(Schiebinger, 2003: 859; 쉬빈저, 2010: 16-18). 첫째, 과학기술 분야 내 

여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자연적 열등성 또는 생

물학을 근거로 이성의 영역에서 여성을 배제해 온 데 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접근은 주로 역사학과 사회학에서 이뤄졌다. 역사학자들

이 위대한 여성 과학자와 이들의 업적을 발굴하여 여성이 과학 활동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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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하다는 통념에 도전했다면, 사회학자들은 여성 과학자들의 경험에 초

점을 맞춰 과학기술 분야의 편견과 장벽을 드러냈다(하딩, 2002).  

1960년대는 이러한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일례로, 1964년 10

월 미국 MIT 대학에서는 ‘과학·공학 분야의 여성’(American Women in 

Science and Engineering)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이 열렸고, 이 행사에서 

로시(Rossi)는 ‘과학 속의 여성, 왜 그렇게 적은가?’라는 제목의 기념비적인 

연설을 한 바 있다. 저명한 사회학자로서 그녀는 과학기술분야의 여성의 

진출을 가로막는 ‘사회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을 분석한 후 여성의 진출 

확대를 위한 실천적 과제를 제시했는데, 이 연설의 요약본이 이듬해에 과

학(Science)에 실리면서 과학기술 분야 여성의 지위에 관한 최초의 체계

적인 문제제기로 자리잡았다(윤정로·김명자, 1999: 178).  

이 같은 연구의 목적은 과학의 영역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작

동해 온 역사적 기제들, 특히 차별과 불공정한 관행을 드러내고 동등기회

와 공정경쟁을 확립하는 데 있었다. 교육, 고용, 임금 등에서 동등기회를 

옹호해 온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이러한 접근을 대표한다. 이들은 성을 근

거로 한 전통적인 차별과 배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여성도 

‘남성처럼’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즉, 남성이 누리는 권리를 여성에

게로 확장하는 데 있어서 같음과 동화를 평등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은 남성을 표준으로 한 기존의 잣대를 활용하기 때

문에 여성이 가족 내 양육자라는 현실이나 성과 관련된 문화적 통념이 작

동하는 문제 등을 적절히 다루지 못하며, 결국 과학기술 분야 내 여성의 

과소대표를 개인적 실패로 여기기 쉽다. 여학생의 낮은 학업성취와 ‘여성

적’ 과목의 선택, 저임금 직종에의 집중은 자신감의 부족 등 여성적 가치

의 내면화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시각이 대표적이다(Acker, 1994; 쉬빈저, 

2010). 이는 동등기회 실현의 장애가 되는 현실적 조건을 간과하고 ‘여성

을 고치려’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과학기술 분야 내 여학생 교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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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진출 촉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기본적인 접근법으로 활용

되고 있다. 

둘째, 과학기술 제도의 젠더 편향을 다룬다. 이 논의는 공식적인 과학기

술 제도 및 그 성원들의 가치를 포괄하는 문화 내 젠더의 작동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여성의 심리적 위축이나 수동적 태도를 비난하기보다는 여

성이 부딪치는 다양한 장벽들에 주목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모

색한다. 특히 과학 활동은 객관성과 가치중립성을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이어온 관습과 통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이 여성

의 배제를 전제로 발전해 온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과학기술을 학습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 수용하고 준수해야 하는 규범이자 그 분야의 성공 조건

이라면 여성은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쉬빈저, 2010).

1990년대 후반에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었다. 

능력주의로 대표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쟁이라는 과학기술의 표상과 

달리 이 분야 내 여성은 남성과 상이한 기준에 의해 평가받는다는 연구가 

보고된 것이다(이은경 외, 2003; Lee, 2009).1) 연구 역량의 평가에서 여성

보다 남성에게 더 후한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음을 드러낸 이러한 연구들

은 과학기술 분야 내 평가 방식의 ‘객관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만든다. 능

력주의가 옹호하는 ‘능력’의 정의에 남성성이 하나의 규범으로 내재할 것

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이다.

결국 과학기술과 여성의 괴리를 다루려면 문화의 의미작용과 제도적 실

천으로서 젠더를 고려하여 ‘제도를 고치는’ 작업에 착수하지 않을 수 없다. 

과학기술 분야의 문화뿐만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사회 제도 전반이 여성

1) 스웨덴의료연구위원회(Swedish Medical Research Council, MRC)의 연구비 배분에 관한 

조사가 대표적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여성 지원자는 남성 경쟁자보다 2.2배 더 생산적

일 때 연구비를 따낼 수 있었다. 이 같은 연구결과가 발표되자 유럽에서는 동료심사제도

와 연구비지원프로그램에서 젠더 편향이 있는지 검토하는 등 과학기술 분야 내 여성의 

지위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Lee, 2009: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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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릴 기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 여성이 진정으로 평등해지려면 사

회와 과학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 및 재조직화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표

준적인 과학관의 젠더 편향을 인식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과

학의 표상과 남성성이 결합되는 방식으로 여성의 지적인 활동이 억압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통적인 과학관 자체가 허구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다. 이에 켈러를 비롯한 페미니스트 과학연구자들은 객관성과 남성성의 

등식이 오랜 이상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과학의 중립성에 대한 전통적인 

가정들을 재검토한다(Keller, 1978).2)

세 번째 접근은 과학적 질문과 지식의 주조에서 젠더의 문제를 다룬다. 

지식의 문제는 페미니스트 과학연구에서 앞의 두 접근보다 더 미묘하다. 

표준적인 과학관에 따르면 과학적 지식은 고유한 방법에 의거한 것으로 

자연의 실재에 상응하는 객관성을 추구한다. 이는 연구자의 특성이나 사

회의 가치 체계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와 달리 페미니스트 과학연구는 여성의 배제가 일반적으로 인간의 지식에 

초래한 결과에 주목한다. 젠더 분석이 과학과 공학에 적용될 때 인간의 지

식을 고양시킬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쉬빈저, 2010). 

연구주제의 선택과 문제제기에서의 편향, 연구 설계와 관련하여 실험 

방식 등에서 드러난 편향, 실험 결과나 자료의 해석, 이론의 구성 및 묘사

를 위한 언어 선택 등에서 나타난 편향 등을 규명함으로써 페미니스트 과

학연구는 지식에서의 젠더의 작용을 규명해왔다. 물론 이러한 작업의 영

향은 과학 별로 상이하다. 명시적으로 성을 다루고 또 여타의 분야에 비해 

여성의 진출이 두드러진 영역인 생명과학에서의 페미니스트 비판은 잘 알

려져 있다(허바드, 1999). 반면, 물리학에서 페미니즘이 가져온 영향은 미

2) 하딩에 따르면, 1970년대 중반 이래 과학에 대한 페미니즘적 비판은 과학 안에서 여성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개혁적인 질문으로부터, 과학뿐만 아니라 과학에 가치를 

부여하는 문화의 토대 그 자체의 변형이라는 혁명적 요구로 변화한다(하딩,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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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다고 볼 수 있다(Bug, 2003).  

한편, 1970년대 중반 이후 여성학(Women’s Studies)의 문제의식이 성장

하면서 급진주의적 판본의 과학기술 비판이 제기된다. 지식으로 간주되는 

것들이 남성들의 활동이나 결정을 기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설명과 연구를 필요로 하는 문제는 남성의 문제이며, 

남성이 연구의 자금을 지원하고 글을 출판한 결과 여성이 자신과 자신의 세

계를 개념화할 방식은 통제된다. ‘남성의, 남성에 의한, 남성을 위한’ 지식이

라는 주장은 이른바 정밀과학에까지 확장된다(Keller, 1982; 하딩, 2002).

그러나 페미니스트 과학연구가 “무반성적인 객관주의만큼이나 환원론적 

사회구성주의를 경계”한다는 쉬빈저(Schiebinger, 2003: 860)의 지적처럼, 

사회구성주의 조류의 영향을 받은 ‘여성적 과학’ 주장은 페미니즘 내에서

도 논쟁적이다. 무엇보다도 대개 여성성으로 간주되는 특징이 여성을 배

제하는 근거가 되었다고 해서 이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대안적’ 접근은 기존의 성별 위계적 가치체계를 단순히 전도하는 것에 지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과연 새로운 인식론적 토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론이 제기된다(쉬빈저, 2010; Keller, 1982). 

이상의 세 가지 접근으로 개관해 본 페미니스트 과학연구가 과학기술 

분야의 ‘젠더 혁신(gendered innovation)’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로 꼽

히는 것이 바로 여성 건강과 관련된 생의학 분야의 혁신이다. 물론 그 배

경에는 1970년대에 활발하게 전개된 여성건강운동이 있었다. 이 운동은 

기존의 보건의료 지식이 여성을 적합하게 다루지 못하며 이는 무엇보다도 

지식생산의 과정에서 여성이 배제되었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제기하는데, 

이러한 문제제기가 보건의료 체계 내 인적인 구성과 관행 그리고 지식 생

산에서의 변화로 나타난 것이다. 

그 중에서도 보건의료 내 성별 격차에 주목한 자유주의적 조류의 운동

은 기존 보건의료 제도 내 여성 전문직의 수를 늘리는 데 집중하는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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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여성의 ‘진출’을 바탕으로 한 정책 과정에의 ‘개입’을 강조했다. 특히 이

들은 여성 생식기 계통의 질병 또는 여성에게 흔하거나 특히 심각한 질병 

등의 진단 및 치료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 같은 대응이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1983년 연방정

부 보건부(Public Health Service)에 여성건강특별전담반이 구성되고 1985

년에 ‘여성건강에 관한 보고서’가 발간된다.3)

또한 1986년에는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내 의료 연

구에 여성이 포함되도록 하는 정책이 채택되고 여성건강자문회의가 설치

되는 등 여성건강 관련 연구가 전문적 연구 분야로 자리 잡게 된다. 1990년

대 초에는 여성건강 관련 법과 제도가 완비되는데, 보건부 내 여성건강국이 

신설되고 국립보건원 내 여성건강국(The Office of Research on Women’s 

Health)이 설치된 것이 대표적이다. 여성건강국은 보건의료직 여성 인력의 

증가를 도모하는 동시에 생의학 분야 기초 연구에서 젠더 분석을 필수적

인 것으로 만들었다(쉬빈저, 2010: 37).

미 국립보건원 여성건강국은 여성건강운동이 제기한 성 평등 의제가 보

건의료 분야 내에서 제도화된 구체적인 사례로서, 페미니스트 과학연구의 

기여를 보여주는 동시에 젠더거버넌스가 성공적으로 작동한 경험으로 평

가할 수 있다. 보건의료 공공정책의 입안 및 실행의 과정에서 페미니스트 

활동가와 연구자, 그리고 관료와 의원 등 정책결정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

함으로써 보건의료 제도 및 지식과 여성의 괴리를 효과적으로 다루고, 그 

결과 생의학 분야 내 성 평등을 진전시켰기 때문이다. 

3) 1970년대 여성건강운동이 자율적인 대중운동에 기초하여 여성을 기존 보건의료체계의 

능동적인 주체로 확립하려는 사회 변형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면, 1980년대를 경과하면

서 제도화된 여성건강운동은 소비자 운동의 성격이 강했고 그 핵심 쟁점도 개별 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정인경,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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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 평등 정치의 확산: 젠더주류화와 젠더거버넌스

오늘날 주요 선진국들은 성 평등을 핵심적인 정책 목표로 승인하고 그

것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있다. 노동시장 불평

등이나 정치적 과소 대표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도입하는

가 하면, 정부 부처 사업에 성인지예산(gender responsive budget) 및 성

별영향평가(gender impact assessment)를 도입·시행하고 성별분리통계

(gender-disaggregated statistics)를 생산하는 등 정책 결정 과정 전반에 젠

더를 통합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절에서는 이 같은 성 평등 정치

의 확산을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의 정치적 배경으로서 살펴보고자 한다. 

성 평등의 세계적 확산에는 유엔 세계여성회의(World Conference on 

Women)의 기여가 컸다. 그 중에서도 1995년의 유엔 제4차 세계여성회의

에서 채택된 젠더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이 핵심적이다. 흔히 

북경행동강령으로 불리는 젠더주류화는 정책의 “입안 단계부터 그것이 각 

성에게 미칠 가능한 영향을 능동적이고 공개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이

를 통해 정책 과정 전반을 “(재)조직, 향상, 개발, 평가”함으로써 성 평등을 

제고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Walby, 2008). 

1996년 유엔 총회 결의문을 통해 젠더주류화가 승인된 이래 각국 정부

는 성 평등을 추진하는 정책으로 이를 공식화한다. 이로써 정치적·정책

적 실천에서 젠더를 고려하는 접근은 ‘국제적 현상’이 되었다. 국내에서도 

젠더주류화와 궤를 같이 하는 여성정책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된다(정인경, 

2012). 그 대표적인 예가 1995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2015년 7월 현

재 ‘양성평등기본법’)과 그에 따른 여성정책 기본계획(2016년 현재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대통

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여성정책의 기획·조정 업무를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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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 이래, 2001년 여성정책 담당부서로 여성부가 설립되었고 2016년 

현재 여성가족부로 존속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 관련 정부 기구가 신설되고 정부의 주요 정책이나 수사에 

성 평등이 공식적으로 수용될 뿐만 아니라 법과 정책의 수준에서 젠더 범

주가 유용한 분석틀로 포함된 것은 여성운동의 제도화 경향으로 포착될 수 

있다. 서구의 경우 1980년대를 거치면서 자율적인 여성 대중운동은 침체되

거나 주변화되는 대신, 주류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대한 관심이 커

지고 여성의 국회 진출이나 여성 이익의 정책화의 추구가 두드러지게 된다

(Squires, 2007). 이로부터 ‘국가페미니즘’이나 ‘페모크라트’(femocrat)라는 

용어도 등장한다(김경희, 2009). 

과거 여성운동의 지도자들이 의회나 정부 기구 내에서 ‘젠더 전문가’로

서 경력을 이뤄가는 과정은 한국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된다. 1987년 1월 

창립하여 6월 항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대표적인 진보적 여성운동 단체

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990년대 초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기 위한 내부 

논쟁을 거치면서 정치투쟁보다는 일상적 과제 해결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또 199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제도 정치권으로 진입하는 정치세력화 사업에 역점을 둔다(윤이화, 2010). 

이를 통해 부상한 것이 바로 젠더거버넌스이다. 젠더거버넌스는 성 평

등 의제를 중심으로 형성된 집합적인 조정양식으로서 정부 외에 젠더 사

안을 다루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상호작용하는 형태를 지시한다. 이러한 

젠더거버넌스가 지속적이면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성 

평등 실현의 의지를 가진 진보적인 국회의원, 정부 관료, 그리고 잘 조직

된 여성운동과 관련 전문성을 갖춘 학자들이 꼽힌다. 이는 공식적 제도 내 

인사와 제도 밖의 연구자 및 활동단체 간의 정책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을 

때 젠더주류화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다(정인경, 

20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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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적 젠더거버넌스의 이상과 달리 현실에

서는 ‘전문가-관료적’ 모형이 우세하게 된다는 우려도 있다(Walby, 2008). 

이는 젠더주류화가 정책과정의 ‘도구(tools)’로 환원되어 성 평등이 이 도

구들의 기계적 수용과 확대로 축소되는 데 대한 염려라고 할 수 있다. 그

런데 이는 한국의 젠더주류화 및 젠더거버넌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관련 주요 입법이 이뤄지고 정책들이 추진되면서 성별영향평가, 성인

지예산, 성별분리통계, 성인지교육 등의 확대 적용은 늘고 있는 데 반해, 

애초에 그것들을 추진한 목표나 문제의식이 희석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한국에서 젠더주류화가 추진되는 과정과 관련이 있다. 먼저 국내의 

주요 여성정책은 정부간기구나 국제 규범의 압박 속에서 ‘국가에 의해서’ 

그리고 ‘국가의 위신을 위해서’ 도입된 측면이 강하다. 정부가 여성의 요구

보다는 국제적 표준과 분위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고 그 결과 국제기구의 

압력덕분에 입법화된 여성정책이 많다는 것이다(황영주, 2009: 337-339). 

특히,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나 1999년 제정된 ‘남녀차별금지

법’은 여성단체의 공식적인 개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입법이 매우 신속

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제기구의 규범과 정책 패러다임의 추세에 따른 

산물로 볼 수 있다(신상숙, 2011).

또한 여성 관련 부처는 외형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정부 안에서 고립되었

을 뿐만 아니라, 정책 단계에서 여성단체들의 영향력이 배제되면서 거버넌

스 구조가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신상숙, 2011). 이는 구체적인 정

책 과정에서 성 평등과 관련한 이해나 논의가 지속적으로 누락되고 변용

되는 방식으로 드러난다(유정미, 2012a; 2012b). 성 평등 의제들을 기존의 

정책이나 관행과 양립가능하도록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 핵심적인 가치나 

지향이 제거되고 축소되는 반면 기술관료적(technocratic) 접근이 우세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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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동의 요구와 주장이 활용되면서도 정작 성 평등이 진지하게 논의

되거나 적극적으로 수용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는 비단 한국만의 문

제는 아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젠더주류화가 적용되는 방식을 살

펴본 연구에 따르면, 성 평등의 옹호자들이 가능한 잠재적 저항을 회피하

기 위해 전략적으로 지배적 프레임에 젠더주류화를 끼워 넣고 있다. 특히 

평등이 아니라 효율성을 강조하는 ‘경쟁력’ 담론에 도전하기보다 오히려 ‘정

책 입안자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효과적 수단’이라는 점을 부각해

서 젠더주류화를 ‘판매(selling)’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된다(Pollack and 

Hafner-Burton, 2000: 453).

이는 주류 제도의 규범과 실천을 변형하여 성 평등을 제고하려는 원래

의 기획과 달리 오히려 페미니즘의 이상과 실천이 변경되고 포섭됨을 의미

한다. 앞서 언급한 국가페미니즘이나 페모크라트라는 용어의 등장이 반영

하듯이, 최근 성 평등을 추구하는 페미니스트들은 국가 부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국가의 정책 결정에 따른 자원 배분의 결과에 주목하면

서 국가 부문을 활용하여 사회 정의를 촉진하려는 입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를 활용하여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데에는 변용과 포

섭의 위험이 수반된다. 여성의 참여 증진이나 젠더 분석이 성별 권력 관계 

변형을 목표로 추진되기 보다는 그것이 경제 성장 또는 국가 발전에 유익

하다는 논리를 통해 정당화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Walby, 2008).  

이상의 문제는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우

선,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의 도입 및 실행은 성 평등 정치의 확산이라는 정

책 환경의 변화와 이 과정에서 대두된 젠더거버넌스 작동의 한 양태로 고

려될 수 있다(이은경, 2012). 그런데 정작 관련 법안이나 정책에는 성 평

등의 목표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대신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이나 

다양성이 주는 혜택의 측면에서 여성 인력의 지원과 활용이 옹호될 뿐이

다. 이에 따라 여성의 지위는 통계상의 숫자로만 고려될 뿐 이를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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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상황이 분석되지 않는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

탕으로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을 검토해보도록 한다.

4. 미국의 과학공학 동등기회법과 
ADVANCE 프로그램

여성과 과학기술의 괴리를 다루려면 여성을 체계적으로 배제해 온 교육

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12세기에 대학이 설립된 이래 19세기 말까

지 여성의 입학을 불허한 유럽과 달리 미국은 상대적으로 일찍 여성에게 

문호를 개방했고, 19세기 후반 대학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여성의 진학도 

동시에 늘어났다. 여성의 고등교육 진출은 1870-1880년대에 전개된 여성

운동의 열기가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920년대 미국에서는 

대학원 여학생의 비율이 급속히 증대하여 물리학, 생물학 박사학위자의 

14%가 여성이었다(쉬빈저, 2010). 

그러나 이후로 여성 박사의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여 1970년대까지 그것

은 1920년대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러한 퇴보와 정체는 진보주의 시기

(The Progressive Era) 여성교육 정책과 무관하지 않았다. 이 시기에 초·중

등학교에 성별 분리가 도입되었고 선택과목이 확대되면서 여학생은 가정

학·어문학 등 ‘여성적’ 과목을, 남학생은 기술·과학·수학 등 ‘남성적’ 과

목을 공부하도록 유도되었다. 대학 역시 이 시기에 급격하게 증가한 여학

생의 비율을 낮추고자 개입했다. 예컨대, 시카고대학은 학부 학급을 성별

로 나눠 남녀공학의 경향을 중단시키고자 했고 스탠포드대학은 여학생 수를 

500명으로 동결했으며 보스턴대학은 남성모집운동(More Men Movement)을 

펼쳤다(정인경·박정미, 2005). 

이러한 반격으로 인해 1950년대까지 과목별 성별 격차는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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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통적인 남성 분야인 과학·공학 등에 여성의 진입이 제한된 반면, 

가정학과 교육학은 여성의 게토가 되었다. 이는 여성의 본업은 아내와 어

머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다는 여성성 통념이 사회 전반에 작용

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1920년에 47.3%에 달했던 여대

생의 비율도 1930년대에는 43.7%로, 1950년에는 30.2%로 줄었다. 이러한 

경향은 1960년대가 되어서야 반전되기 시작하며 1980년대에 이르면 여대

생의 비율이 51.8%로 남학생의 비율을 넘어서게 된다(Solomon, 1985).

이 같은 역사를 보면 전반적인 교육의 확대가 자동적으로 여성교육의 

확대를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다양한 형태의 개입이 여성의 교육열을 

진정시켜 왔음을 알 수 있다. 성별 분리 교육과 고등교육 내 여성에 대한 

의도적인 배제, 그리고 이에 작용한 ‘여성성’ 통념 등이 그것이다. 특히 고

등교육이나 ‘남성적’ 분야로의 진출이 여성의 본성에 적합하지 않다는 우

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에 과학기술을 공부하거나 이 분야에서 

경력을 쌓는 여성의 수는 제한되었다. 이것이 오늘 과학·기술·공학·수

학(STEM) 분야 성별 격차의 역사적 연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소련의 스푸트니크 발사를 계기로 미국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

토가 진행되면서 여학생이 특정 전공에 몰리는 것은 문제적인 현상으로 인

식되었다. 이에 여학생에 대한 교육투자가 강조되었으며 노동시장 진출과 

연계되지 않는 교육이 일종의 ‘낭비’라는 사고도 대두했다(쉬빈저, 2010). 그

러나 과학과 수학에서 여학생의 실패, 교과과정과 교과서의 젠더 편향, 교

육현장에서 성별 위계의 재생산 등이 본격적인 쟁점으로 등장한 것은 1960

년대 말 2세대 페미니즘의 부상과 페미니스트 과학연구의 문제제기를 통해

서였다. 과학기술과 여성의 괴리가 역사적이고 제도적인 개입의 산물이듯

이, 교육에서의 성 평등도 여성들의 의식적인 요구와 실천을 통해서만 제고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고용은 교육보다 장벽이 더 높은 부문이었다. 여성의 고등교육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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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남성의 지식 독점을 해체했지만 그것이 노동시장에서의 동등기회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교육과 고용의 이 같은 단절에 기여한 것은 결혼과 모

성이 여성의 일차적 직업이라는 강력한 성역할 규범과 실제 가족 내에서 

여성이 담당하는 육아와 가사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규범적이고 제

도적인 성별 분업에 따라 여성은 교육수준에 상관없이 주로 하위직에 몰

렸고 고용형태나 임금 면에서도 장벽에 부딪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꾸준히 증가했으며 

1960-70년대에는 고용에서의 성차별이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연방정부

가 이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으로 1960년에 케네디 대통

령이 당선되면서 대통령 자문기구인 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가 구성되었다. 성 평등을 추구하는 상당수 여성들이 국

가를 사회 변화의 핵심적인 경로로 인식하면서 여기에 참여했는데, 이러한 

‘젠더거버넌스’의 형성은 임금이나 고용 상의 차별을 금하는 일련의 개혁 

입법이 추진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4) 

먼저, 1963년에 제정된 동등임금법(Equal Pay Act)이 있다. 임금의 지

불에서 여성을 자의적으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이 법은 이후 여러 차례 

개정 보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한 1964년 민권법(Civil Right Act)

의 제정은 차별을 다루는 공공정책 입안의 전기가 되었다. 애초에 차별 금

지 목록에 성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하원 표결 직전에 이것이 추가되어 최

종적으로 인종·성·종교적 신념·피부색·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하는 내

용(7조)이 입법되었다. 또한 고용 상의 여성의 지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했기 때문에 1972년에는 동등고용기회법(Equal Employment 

and Opportunity Act)이 제정되었다(Shouse, 2014).5) 

4) 여성운동의 영향력 있는 일부가 국가 부문 내에서 부상한 것을 배경으로 성 평등 의제가 

입법 또는 제도 개선의 공적 의제로 수용되기 시작했다(Banaszak, 2010). 

5) 민권법에 따라 창설된 동등고용기회위원회가 성차별 금지 조항을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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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임금이나 고용에서 명시적 차별을 금하는 일련의 입법이 

소극적 평등에 해당한다면 흔히 할당제로 이해되는 적극적 조치는 실질적 

평등을 추구한다.6) 동등기회만으로 차별적인 관행을 개선할 수 없다는 현

실인식에서 유래한 적극적 조치의 기원은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의 행정명

령 10925호와 이를 발전시킨 1965년 존슨 대통령의 행정명령 11246호, 

‘동등고용기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이다. 이것은 연방 정부가 

연방 고용에서 동등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 부처나 기관에

서 인종·종교적 신념·피부색·국적으로 인한 고용상의 차별을 금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여기에 성에 따른 차별 금지가 추가된 것은 1967년 행정

명령 11375호를 통해서였다(문미경 외, 2013; Shouse, 2014).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을 의무화하는 적극적 조치에도 불

구하고 고용과 임금에서의 차별은 여전히 주요한 쟁점이다. 그 중에서도 일

반적으로 취업률이 높고 고임금 직종이 몰려있는 STEM 분야는 여성의 진

출이 매우 저조하여 성비불균형이 두드러질 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과 임금 

수준의 격차도 큰 편이다. 1980년에 제정된 과학공학 동등기회법(Science 

and Engineering Equal Opportunities Act)은 이를 다루기 위한 명시적 조

치라고 할 수 있다.7) 이 법은 과학기술 분야 교육·훈련·고용에서 여성

과 소수 집단이 동등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을 정부의 책임으로 선언하고 

국립과학재단(NSF)이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8) 

민권법 7조의 여성의 지위를 재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법안이 필요했다(Shouse, 2014).

6) 적극적 조치는 “대개 인종 또는 성에 의해 정의되는 특정 집단 성원들의 수 또는 지위를 

증진하거나, 유지하고, 또는 재조정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또는 법적 강제에 의해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포괄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 노동력의 구성이나 대

표성에서 변화를 유도하는 적극적 조치에는 정보나 교육·훈련의 제공 등 다양한 프로

그램이 포함되며 할당제는 그 중의 하나일 뿐이다(Bacchi, 1996).  

7) 포털 검색 창에 ‘Science and Engineering Equal Opportunities Act’를 치면 법률안의 요

약본과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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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미국의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정책의 

근간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과학·공학 분야 학위 과정에 

여학생의 참여 증대를 지원하거나 이 분야에 진출한 여성의 경력 개발을 

촉진토록 하는 내용 등이 그것이다. 또한 과학기술에서 여성의 잠재적 기

여에 관한 이해를 증진하도록 포괄적 연구 프로그램에 착수하게 한 것이

나 이 분야 여성 참여의 중요성과 관련된 공공 정보를 향상토록 한 내용

은 여성의 참여 증진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고 그 내용을 대중적으로 확산

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법안에 따라, 국립과학재단은 과학·공학 전문직에서 여성과 소수 

집단의 지위에 관한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여 매 2년마다 이를 의회에 보

고하게 된다. 이 법은 또한 과학공학 동등기회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여 법의 실행과 관련하여 국립과학재단이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9) 과학공학 동등기회위원회는 과학·공학 교육·훈련·연구 프

로그램에서 여성, 소수 집단, 장애인의 참여 기회와 발전에 관한 국립과학

재단의 활동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책임을 지며 이에 관한 보고서를 매 2

년마다 제출하고 있다. 

과학공학 동등기회법이 제정된 이래 국립과학재단은 여성의 과소대표

를 교정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추진해왔다. 1980년대에는 여성

방문교수프로그램(Visiting Professorships for Women), 경력진전상(Career 

Advancement Awards)이, 1990년대에는 연구·교육 분야 여성을 위한 전문 

8) 법의 공식적 명칭(An Act to promote the full use of human resour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through a comprehensive and continuing program to increase substantially 

the contribution and advancement of women and minorities in scientific, professional, 

and technical careers, and for other purposes)은 여성과 소수집단의 ‘인적 자원의 충분

한 활용’에 방점을 두고 있다. 여성과 소수집단의 과학기술 분야의 참여를 증진함으로써 

이들의 기여와 향상을 극대화한다는 논리인 것이다.

9) 과학공학 동등기회위원회는 그 산하에 과학공학 여성소위 및 과학공학 소수집단 소위를 

두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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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Professional Opportunities for Women in Research and Education, 

POWRE) 등이 시행되었는데 이러한 초기의 기획은 주로 과학·공학 분야의 

개별 여성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이후 개인 연구의 

지원만으로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인식되면서 체계적인 제도 

변화를 추동할 프로그램으로 이행하게 된다(로써, 2010). 

1990년대 말에 이르면, 대학의 과학·공학 분야 여성의 심각한 과소대표

의 문제를 다루면서 완전한 참여, 특히 정교수 수준의 참여를 달성하기 위

해 대학의 노동조건과 문화가 변형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이 대두되는

데 이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2001년 국립과학재단이 수립한 ADVANCE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대학의 과학·공학 경력에서 여성의 참여와 향상을 

증진하기 위한 기획으로 대학 전반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로써, 2010; Bilimoria and Liang, 2014). 

ADVANCE는 기관 변형(Institutional Transformation, IT). 기관변형촉진

(IT-Catalyst), 적응·실행·확산을 위한 파트너쉽(Partnerships for Adaptation, 

Implementation, and Dissemination, PAID)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IT

는 제도의 관행·정책·환경·문화를 변형하기 위한 다양한 기획으로 되

어 있다. IT-Catalyst는 기관 변형을 위한 계획이나 평가 활동에 수여하는 

기금으로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환경조사, 이해관계자들과의 회합, 

자료 수집과 분석, 젠더 편향을 제거하기 위한 잠재적 전략에 관한 연구 

등이 그에 해당된다. PAID는 말 그대로 여성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기관

변형을 적응, 실행, 확산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Bilimoria and Liang, 

2014). 

이러한 프로그램이 추진된 배경에는 STEM 분야 노동력 구성에 관한 논

의가 주효했다. 혁신 주도 경제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STEM 분

야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되었고 이는 곧 이 분야 노동

력의 향상 문제로 여겨졌다. 특히 STEM 분야의 여성 학위취득자가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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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수직 여성이 현저히 적은 상황은 심각한 문제

로 인식되었다.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지지활동단체(advocacy groups), 연구

자, 정책결정자들 사이에서 활발히 전개되면서 대학 STEM 분야 노동력 구

성이 공적 의제로 대두된다(Walters and McNeely, 2010). 

관련 논의의 초점은 STEM 분야의 여성이 직면하는 자원 불평등을 비롯

한 차별 대우 및 불공정 관행 등 조직 문화였다. 1999년의 MIT의 보고서

는 이를 널리 알리는 자극제가 되었다. 자연과학대 여교수들의 발의로 학

장에 의해 위원회가 구성되어 관련 조사를 벌인 결과 여교수는 연봉, 연구 

공간, 연구비, 보직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남성 동료에 비해 저평가되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이 이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다. 특히 공식

적 자원 외에도 다양한 사교 모임과 연구 또는 강의의 협업이 남성들 위

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학과 문화가 여성 배제적인 특성을 

띤다는 점이 이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Bilimoria and Liang, 2014).

이러한 문화의 문제는 단순한 차별금지 입법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것

이 아니다. MIT 보고서 외에도 다양한 연구들은 채용이나 승진 등에서의 

편견, 여성을 소외시키는 문화, 가족 내 성별분업에 따른 여성의 고충 등

이 경력 사다리를 올라갈수록 여성의 숫자가 더욱 줄어드는 원인이라는 

점을 밝혔다. 흔히 ‘송유관 누수(pipeline leak)’의 비유가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러한 현상으로, 학위과정에서부터 노동시장 진출 그리고 경력을 쌓

아가는 주요 지점들마다 여성은 장애에 직면하고 이로 인해 그 과정에서 

이탈하면서 성별 격차가 지속된다는 것이다(이은경 외, 2003).

ADVANCE 프로그램은 이러한 송유관 누수가 학계 문화의 구조적 요인

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국적 차원의 제도 

변화를 야기할 일련의 실험들을 육성하려는 목적으로 창설된 프로그램으

로서 ADVANCE는 과학·공학에서 여교수의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

거하고 교육기관의 풍토와 제도 자체의 변형을 추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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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창의적 접근법을 시도하는 대학에 자금을 지원하

고 있는데 2014년 현재, 84개 공공기관과 27개 민간기관이 국립과학재단

으로부터 이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Bilimoria and Liang, 2014).

전반적으로 ADVANCE 대학은 이 제도 변형 프로젝트를 지속하는 동안 

STEM 분야 여교수의 수를 상당히 증가시켰다. 자원 불평등과 장벽이 체계

적으로 식별되고 정확한 목표를 설정한 개입을 통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

다. 특히 미시건 대학이 ADVANCE 프로그램에 따라 정착시킨 다양성과 수

월성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채용위원회(Science and Technology Recruiting 

to Improve Diversity and Excellence, STRIDE)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위

원회는 남성을 포함한 과학·공학계의 저명한 교수들을 위원으로 위촉하

여 이들이 ‘송유관 누수’의 실태와 개선의 필요성을 승인하고 이를 직접 동

료 교수들에게 설득하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했다(라바크-맨티·스튜어트, 

2010).10)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첫째, 미국의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은 동등기

회의 실현을 명시적 목표로 하고 있다. 그것이 때로는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그 경제적 효과의 측면에서 정당화되더라도 동등기회의 달성이라

는 목표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그 정책의 근간이 되는 과학공학 

동등기회법이나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기구로서 과학기술 동등기회위원회

의 명칭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다. 미국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의 

이러한 성격은 그것의 기원이 2세대 페미니즘으로 불리는 1960년대의 여

성운동의 고양에 있다는 점과 관련된다. 동등기회를 추구하는 여성들의 

자율적 대중운동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민권법 7조, 여성 동등고용기회

법, 과학공학 동등기회법 등이 제정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10) STRIDE 창설 이전 2년 동안 10명의 여성이 충원된 반면, 도입 이후 3년 동안 46명의 

여성이 과학부와 공학부의 교수로 채용되면서 STRIDE는 ADVANCE의 대표적 성공 사

례로 꼽히고 있다(라바크-맨티·스튜어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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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미국의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은 동등기회와 구별되는 적극적 조치

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차별금지의 원칙으로 표현되는 동등기회는 

기본적으로 사회의 규칙이 일반적으로 공정하게 작용한다는 가정을 토대

로 하여 개별적인 악의와 그에 따른 특정한 태도가 불공정을 낳는다는 인

식에 기초한다. 이에 따르면 차별은 변칙적인 상황으로 여겨지며 제도나 

관행이 불평등을 산출할 가능성은 다뤄지지 못한다. 반면 적극적 조치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인정으로부터 시작한다. 그것은 구조적 차별 또는 제

도적인 불합리를 다루고자 하는 시도로서, 차별이 개인의 편견이 아니라 

제도의 정책과 관행에서 유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특정 집단이 체계적으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겪는 불의를 교정하고

자 하는 것이다(Bacchi, 1996).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적극적 조치의 기원으로 알려진 1960년대의 일련의 

행정명령들로서, 이에 따르면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는 사업자들은 고용에서 

평등을 촉진할 의무를 지게 된다. 유사하게, 과학공학 동등기회법은 국립과

학재단을 매개로 여성과 소수 집단의 과소대표를 시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체계적인 차별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여 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다. 특히 2001년부터 시작된 ADVANCE 프로그램은 

기관의 광범위한 문화적 변형을 유도함으로써 동등기회의 추구로 한정되지 

않는 실질적 평등을 촉진하고자 한다. 또한 대학의 STEM 분야 교수직 성

별 불균형을 그 자체로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다루기 위해 통상 ‘9조(Title 

Ⅸ)’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수정안을 강력한 법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오바마 

정부의 시도도 적극적 조치로 볼 수 있다(Walters and McNeely. 2010).11) 

마지막으로, 미국의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은 성 평등을 의제로 한 젠더거

11) 1972년에 미 의회에서 통과된 이 수정안의 핵심은 연방의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교육 

기관이 성을 근거로 차별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법안이 통과된 초기에는 주로 여학생의 

체육활동 지원이 쟁점이 되었지만 최근 고등교육기관 노동력(교수)의 성비 불균형을 다

루는 데 있어 이 법이 주목받고 있다(Walters and McNeely, 2010; Shous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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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넌스 작동을 보여준다. 국가 부문을 활용하여 교육과 고용에서 성 평등을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은 1960년대부터 꾸준히 전개되어 왔으며 여성과학기

술인 정책도 그 연장선 상에 있다. 과학기술 전반에 젠더를 통합하고 있는 

페미니스트 과학연구는 그 주요한 이론적 자원이 되고 있으며 여성친화적 

관료와 의원, 그리고 활동단체는 이를 추진하는 행위자라고 할 수 있다. 앞

에서도 언급한 국립보건원의 정책개혁은 이러한 젠더거버넌스의 모범적 성

공 사례이다. 이 밖에도 국립과학재단이 발주하는 젠더 분석 연구는 과학기

술과 여성의 역사적 괴리를 시정하는 토대가 되고 있다.

5.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정책

2014년 기준, 4년제 대학의 여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간호(83.8%), 예술

(65.3%), 가정(63.5%), 어문(59.3%), 약학(59.2%), 사범(57.9%), 의학(48.2%), 

인문(47.1%), 사회(40.7%), 이학(38.1%), 농림(38.0%), 공학(15.9%) 순으로 

나타난다(연합뉴스, 2015.9.11). 이러한 수치는 간호, 가정, 사범은 여성

의 영역, 이학과 공학은 남성의 영역이라는 전통적 구분을 뚜렷히 보여준

다. 의학, 약학을 제외하면 과학기술과 여성의 괴리는 여전한 것이다. 이러

한 현상의 원인은 상당부분 역사적인 배제에서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일제 강점기 초등교육을 제외하고 남녀는 분리교육을 받았다. 당시 유일

한 4년제 대학인 경성제국대학에 여학생의 입학은 허용되지 않았고 여성의 

고등교육 기회는 2년제 여자전문학교에 한정되었다. 해방 이후에 여성의 

고등교육 기회에 대한 제한이 철폐되고 남녀공학도 도입되어 서울사범대학

부속중학교와 연세대학교에서 최초로 남녀공학이 시행된다(윤정로·김명

자, 1999). 그러나 이때부터 줄곧 중등교육과정에 가정·가사 과목이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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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대학 전공도 아내와 어머니로서 가족 내 역할 또는 여성성에 따라 

유도되었다. 

성 평등의 관점에서 교육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여성발전기본법

이 제정되는 등 국내에서 젠더주류화가 추진되기 시작하는 1990년대 중반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부터 교육부 내에 여성교육정책 전담부서가 

설치되고 가정·기술 과목의 통합운영이 결정되었으며 남녀공학이 공식적

으로 권고되는 것이다. 또한 1999년에는 남녀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교육

에서의 성차별이 금지되었으며, 이듬해 교육기본법에는 남녀평등에 관한 

조항들이 추가된다(정인경·박정미, 2005). 

과학기술에서 여성의 동등기회 요구가 높아지기 시작한 것도 1990년대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서구에서 1960년대부터 문제제기가 이뤄졌다면 한

국에서는 세기 전환기가 되어서야 소수 여성 과학자들의 요구와 연구 성

과를 바탕으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것이다(윤정로·김명자, 

1999: 177). 이는 교육개혁과 마찬가지로 성 평등 의제가 과학기술 분야에 

확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 주도의 성 평등 추진과 맞물려 여성과학

기술인의 오랜 요구가 과학기술 정책의 의제로 수용된 것이다. 

여성과학기술인과 정책입안자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만들어진 이러한 변

화는 과학기술 분야의 젠더거버넌스의 형성 및 작동이라는 틀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이은경(2012)에 따르면, 대덕 연구단지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1993

년에 결성된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는 초기부터 성 차별 문제에 관심을 가

지고 있었고 여성과학기술인의 요구를 대변하면서 이를 정책 의제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그 중에서도 1995년에 개최된 토론회는 과학

기술 젠더거버넌스 구축의 주요 전환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고용 및 

승진에서의 차별, 출산 육아의 부담과 경력 단절, 할당제의 필요성” 등 핵

심 사안들이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논의되었으며 이를 정책 의제로 추진할 

지도적 인사들도 부상했기 때문이다(이은경, 2012; Lee, 2009: 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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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의 논의가 주로 소수의 여성 과학기술자들과 교육부 및 과학기

술부의 일부 관료들 간의 정책 담화 정도로 제한되었다면 2000년대는 여

성과 과학기술을 연계하는 공식적인 법률과 제도들이 도입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2001년, 국공립 과학기술 연구기관에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

표제를 도입하기로 한 과학기술부의 결정이 그 시발점이 되었다(이은경, 

2012).12) 이를 계기로 2002년 12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관련 제도가 정비되었고 이후 이해당사자, 관료, 연구

자 들 간의 정책 네트워크도 활성화된다.

그런데 2002년에 제정된 법률은 애초에 제기되었던 문제의식, 즉 과학

기술 분야 여성의 지위 개선과 성 평등의 제고라는 목표가 담기지 않는다. 

이는 법 제정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변경된 명칭에서 잘 드러난다. 여성과학

기술인 채용목표제를 실시하기 위해 과학기술부는 ‘(가칭)과학기술 남녀평

등법’의 제정에 관한 정책 연구를 의뢰하고, 이에 그 연구기관인 한국법제

연구원은 ‘여성과학기술인 우대에 관한 법률(안)’을 최종보고서로 제출한다

(유성재 외, 2002). 보고서가 ‘남녀평등’에서 ‘여성과학기술인 우대’로 법률

의 명칭을 변경 제안한 이유는 입법 취지로서 적극적 조치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었다.13) 

하지만 이후 국회에 상정되고 통과된 법의 명칭에는 적극적 조치, 남녀

평등, 동등기회 중 그 어느 것도 담기지 못했다. 즉, ‘평등’이나 적극적 조

치의 함의를 살린 ‘우대’ 대신 ‘육성 및 지원’이 명기된 ‘여성과학기술인 육

성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된 것이다(미래창조과학부, 2013). 이러한 평

12) 2000년대 이후 과학기술부가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의 주요 행위자로 부상하여 법안이 

제정되는 과정에 관한 논의는 Lee(2009: 38-40)를 참조.

13) 보고서는 과학기술부가 제안한 ‘과학기술 남녀평등법’이나 미국 등 해외의 사례를 참조

한 ‘여성과학기술인 기회균등에 관한 법’ 또는 ‘과학기술 기회균등법’ 등의 명칭을 검토

하면서 그것들이 차별 금지라는 소극적 평등 또는 기회균등만을 연상시키므로 적극적 

조치의 일환인 채용목표제를 추진하는 법의 명칭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다(유성재 

외, 2002: 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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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회피는 법의 목적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법률 1조에 따르면 

동법은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하며 이를 위해 여성과학기술인을 양성·활용·지원한다고 되어 

있다. 다른 어떤 조항에도 여성의 열악한 지위 개선이나 성 평등의 실현이 

명시되지 않으며 다만 여성의 진출이 크게 부진한 분야에서 잠정적으로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이다. 애초에 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자 목표로서 성 평등 문제가 비가시화된 채 여성의 진학·진출 촉

진, 적정한 비율의 유지, 우수 학생 지원, 연구능력 향상만이 언급되어 있

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기본계획’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동법 4조에서는 법의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여성과학기술

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그런데 제1차 기본계

획은 ‘여성과학기술인과 함께하는 조화로운 과학기술중심사회 구현’ 제2차 

‘여성과학기술인이 선도하는 창의적 과학기술사회 구현’, 그리고 2016년 현

재 시행중인 제3차 ‘양성이 함께 이끄는 과학기술과 창조경제’라는 비전을 

통해서는 왜 ‘여성’과학기술인이 정책의 초점이 되는지 그 목표가 불분명

하다.14)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앞서 검토한 미국의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여성과학기술인을 경제성장과 혁신의 핵심 동

력으로 인식하면서 과학기술분야 성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교육을 통한 

양성, 진출 촉진을 통한 활용, 그리고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

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들로는 여학생 친

화적 과학기술 교육, 여성과학기술인 채용 및 승진목표제, 여성과학기술인 

14) 이와 관련하여 오현정·이찬구(2015)는 정책 목표의 소망성 부족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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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센터 운영,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이 있다. 채용 및 승진목표제를 제

외한 사업들은 미국의 STEM 교육계획이나 여성연구개발인력 지원 프로그

램과 유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과학기술 분야 내 차별 해소 

내지는 여성의 지위 향상을 통한 성 평등 제고라는 목표로 정당화되지 않

는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더욱이 이 같은 평등의 회피에도 불구하고 1

차, 2차를 거쳐 현재 3차에 이르는 기본계획의 프로그램에는 각국의 성 평

등 증진 방안들이 추가되고 있다(기획재정부 외, 2014). 대표적으로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과학기술 활동의 성별특성인식(gender-awareness)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과제가 새롭게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환경에서의 성별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통한 공존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다. 

특히 이 중 남녀 리더급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성별특성인식 워크샵’ 

개최는 ADVANCE 프로그램의 하나인 미시건 대학의 STRIDE 사례를 연상

시킨다. STRIDE가 채용위원회 위원들인 교수들 스스로 젠더 편향의 문제

를 인식하고 또 이를 동료 교수들에게 설득하도록 한 것과 유사하게, 실제 

현장에 있는 리더급 연구자들이 조직 내 여성배제적인 관행이나 문화를 

자각하도록 함으로써 변화의 추동력을 만들어낸다는 취지의 기획이기 때

문이다. 또한 제3차 기본계획에는 과학기술 지식에서 젠더 관점을 도입하

는 과제도 새롭게 추가되었다. 젠더 분석 지침을 개발하여 연구개발에 적

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연구 환경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서도 젠더를 

‘주류화’하여 과학기술 혁신을 꾀한다는 페미니스트 과학연구의 최근 경향

을 반영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쉬빈저, 2010). 

이상의 내용들을 통해서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의 특징을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이 지속적으로 과학기술 인력수급

의 문제로 제시되고 있다. 이은경(2012)에 따르면, 2002-2003년 ‘이공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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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현상’과 맞물려 과학기술인력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부상한 것이 여성

과학기술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추진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

였다. 여성과학기술인과 정부 관료들은 “우수 여학생의 과학기술 진입으로 

과학기술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과학기술인력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역차별’ 또는 ‘특혜’로 보는 

비판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이다(Lee, 2009: 40-41). 

이러한 예는 앞서 검토한 것처럼, 현 시기 추구되는 젠더주류화의 한 단

면이기도 하다. 성 평등의 관점에서 정책 과정 전반을 재조직하기 위해 개

입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지위·상태의 개선이라는 목표가 부차화되고, 이

를 고려할 때조차 여성의 진출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주장하는 등 경제

적 효율성 담론을 내세워 평등을 우회하는 것이 그것이다. 제도의 도입 자

체를 우선시하면서 정책의 목표로서 성 평등 의제를 희석화하는 이러한 경

향이 미칠 장기적 영향을 가늠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성 평등 그 자체의 

본유적 가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학기술 혁신이나 우수 인력의 조달을 위

해 여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도구적 정당화는 수익률·효율성 등에서 그 유

용성을 입증하지 못할 때 반대에 부딪치기 쉬울 것이다. 여성의 참여가 가

져올 바람직한 효과를 주장하는 것은 정책을 정당화하고 지지 세력을 형성

하는 데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과학기술 젠더거버넌스가 확대 구축되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

터 여성과학기술인 단체와 일부 정부 부처 관료들 사이에 형성된 정책 연

계는 2002년 법 제정이후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성과학기술인 단체

의 결성이 촉진되었고 그 주요 인사들의 정부 위원회 참여도 증가했으며 

여성과학기술인이 공공 연구기관의 기관장으로 취임하고 국회에도 진출하

는 등의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이은경, 2012). 이는 일반적으로 이해당사

자, 연구자, 관료로 구성된 젠더거버넌스의 작동을 보여준다. 더욱이 제2

차 기본계획에서부터 일-가정 양립 지원이 주요하게 입안되고 제3차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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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서 연구개발 현장의 성별특성인식 및 연구설계의 젠더 분석이 도입

된 것을 통해 내용적인 면에서 젠더주류화의 전반적인 경향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시기 과학기술 젠더거버넌스는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요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거버넌스는 시민사회 내 활동가와 연구자 또는 주요 

이해당사자들이 정책 과정에 관여하게 되는 민주적 과정을 수반하지만 동

시에 정부 관료나 입법 기관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저 정

부 정책을 추인하게 되는 측면도 존재한다. 실제 어떤 경향이 우세할 것인

가는 거버넌스가 놓인 거시적인 맥락과 참여 행위자들의 세력관계에 의존

한다고 할 때,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이 성 평등 제고라는 목표 하에 일관되

게 입안·실행되기 위해서는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광범위한 세력이 필수

적이다. 이는 성 평등을 열망하는 광범위한 여성의 참여를 통해 형성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15)  

셋째,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 정책도 적극적 조치의 성격이 강하다. 애

초에 채용목표제 도입을 위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안

이 마련되었고 그 준비 과정에서 관련 연구를 의뢰 받은 기관도 동 법률이 

적극적 조치의 시행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제3차 기본계획에서 양적 목표로 제시되어 있는 과제의 거의 대부분이 여

성의 참여 증대를 위한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이공계 여학생 취업률 60%, 

여성과학기술인 연구책임자 비율 15%, 여성과학기술인 보직자 비율 10%, 

여성과학기술인 신규채용 비율 30% 등의 목표치는 여성을 정책 대상으로 

하여 현재의 수적 불균형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여성정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비롯한 제도 개선

도 여성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적극적 조치의 프로그

15) 주혜진(2014)의 논의는 현장의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석하

면서 여성의 세력화를 통한 성별 권력관계의 변형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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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과학기술 분야 여성의 과소대표 원인이나 그 효과에 관

한 논의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데 있다. 다만 사회적 활용도가 높은 분야에

서 여성의 참여가 저조하고 주요 의사결정직에 여성이 현저히 적으며 여

성의 고용 형태가 불안하다는 묘사만 있을 뿐이다. 이는 공적 영역에 진출

한 여성의 수에 초점을 맞추는 자유주의적 접근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단순한 수적 확대가 젠더 관점의 확산이나 성별 권력관계의 변형을 보장

하는 것은 아니며, 역으로 젠더 관점의 확산이나 성별 권력관계의 변형 없

이 과학기술과 여성의 괴리가 시정될 리 없다면 문제가 되는 현상의 원인

을 진단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원인 분석은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의 강구에서도 필수적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여성을 정책 ‘대상’으로 한 목표치의 제시가 아니라 

그러한 적극적 조치를 성 평등의 관점에서 정당화하는 논의를 확산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구조적 불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개선할 필요를 

성 평등의 본유적 가치에서 제시하는 데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단순한 임시 방편식의 해법이 역사적이고 체계적이며 광범위한 

성 불평등을 제거할 수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대두된 미국의 ADVANCE 

프로그램에 착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의 취지는 다른 무엇보다도 일상적

인 관행을 반성하고 조직 구조와 과정, 작업 관행, 일터의 문화를 변형하

기 위한 체계적 행동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6. 결론

오늘 평등은 자명한 사실로 간주되지만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법적 지위

를 누리게 된 것은 채 한 세기도 되지 않았다. 또한 각종 통계 지표들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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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드러나는 법 조문과 현실의 괴리를 감안하면 보편적 평등은 여전히 미완

의 기획임을 알 수 있다. 평등의 달성을 가로막는 장벽들은 노동, 교육, 정

치, 건강과 재생산, 폭력 등의 영역 전반에 걸쳐 있다. 여성 과학기술인 정

책은 교육과 고용이라는 전통적인 영역에서 여성이 겪는 다양한 곤란에 더

하여 여성과 과학기술의 괴리라는 현상을 다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페미니스트 과학연구는 지난 반 세기 동안 과학기술의 젠

더 편향을 밝혀왔으며 성 평등의 정치는 여성의 과학기술 참여 증진을 위한 

정책적 개입을 시도해왔다. 현재 주요 쟁점이 되는 것은 공식적인 법·제도

적 차별이 제거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 여성의 과소대표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리 천장’, ‘송유관 누

수’ 등의 묘사적 개념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시하는 바는 결국 과학

기술 제도와 지식에 현존하는 젠더 편향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젠더 편향은 사회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고찰해볼 수 있다. 과학 활동이 

사회와 고립되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제도 내 실천이나 성원

들의 암묵적 가정 역시 사회의 문화적 통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이다. 

이는 결국 여성성·남성성의 규범으로서 젠더가 과학제도 안에 그리고 그 

내용에도 스며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젠더 편향이 설사 의도된 것이 

아니더라도 여성의 자기 실현과 성취에 장애가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오늘 여성 과학기술 정책은 이러한 지점을 인정하고 과학기술 전반의 문

화적 변형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식에서도 젠더 분석을 통한 혁신

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의 국립과학재단이 주도하고 있는 ADVANCE 프로

그램이 대표적이며, 한국의 여성 과학기술인 정책도 제3차 기본계획을 통해 

연구개발 분야 성별특성인식과 젠더 분석이라는 두 과제를 새로이 추가함

으로써 젠더 관점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세계적 추세를 따라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은 여전히 여성의 숫자

를 늘리는 데 급급한 면을 보인다. 애초에 이 정책이 추진된 배경이자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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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라고 할 수 있는 여성의 지위 향상이나 성 평등 제고는 온 데 간 데 없

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인적 자원 확보를 위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정책만 남은 것이다. 실제 내용에는 여성의 참여 증진을 위한 적극

적 조치의 프로그램들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화 논리만 보면 

과학기술 분야 인력수급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이러한 성 평등 정치의 굴절과 여성운동 의제의 변형 및 선택적 

포섭은 과학기술 분야 외에 다른 영역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되는 현상이다

(유정미, 2012a; 2012b). 성 평등의 제도화와 젠더거버넌스의 부상에도 불

구하고 여성의 지위 개선과 관련된 주요 현안들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그 

갈피를 잡지 못하고 당면 현안에 대한 임기응변식 대응에 머물고 있는 것

이다. 이는 젠더주류화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공적 자원의 투입과 결부된 

행정 체계 전반을 변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임을 보여준다. 페미니스

트들이 국가 부문을 활용하여 급진적인 의제를 제안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입안하려고 해도 대중적 인식이나 관료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현 시기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에 시사하는 바는 그 정책

이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 내 여성의 지위를 향상하

는 데 기여하려면 여성의 수적 증대를 위한 현실적 타협에 주력하기보다

는 광범위한 지지 세력을 형성하는 데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

것은 또한 과학기술 분야의 능력주의에 내재한 젠더 편향을 드러내는 조

사·연구 작업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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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nder Governance i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for Women in the USA and Korea

16)Chung, In-Kyoung*

The acknowledged estrangement between women and science and technology

can be regarded as a historical result of the systemic exclusion of women. The

second-wave feminism of the West in the 1960’s stimulated both theoretical and

political attempts to deal with this. By referring to feminist science studies and the

politics of gender equality, this study sets out to analyse the policies for women in

science and technology of the USA and Korea. The former has features of equal

opportunity and affirmative action, while the latter has no clear declaration

regarding gender equality or equal opportunities, notwithstanding some major

programs relating to that goal. The article regards this blurring of gender equality as

a general limitation of gender mainstreaming lacking the forces supporting that goal.

Key words: policy for women in science and technology, feminist science studies,

gender mainstreaming, gender governance, affirmative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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